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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법        원   

제    1    부

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5두3899 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
원고, 상고인 원고

피고, 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

원 심  결         구고등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 2050 결

 결 선 고 2006. 2. 23.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      유

상고이유를 단한다.

구 조세특례제한법(2002. 12. 11.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의 것) 제69조 제1항, 구 
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2002. 12. 30. 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의 것) 제66조 

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, 환지처분 이 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정지를 지정하는 

경우에는 그 환지 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상이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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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 규정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체계 

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, 여기서 환지 정지의 지정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

한 종 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정지의 지정이 이루어진 당 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

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종 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날로 볼 것은 

아니다.

같은 취지의 원심 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지 정

지에 한 양도소득세 감면 는 환지 정지의 지정처분에 한 법리 등을 오해한 

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

사건에 원용하기에 한 것이 아니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여 법 의 의

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법       양승태  _________________________

주  심      법       강신욱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법       고 철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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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법       김지형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